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도지 아니한다. 관습

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이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2.02.26. 선고2001다

64165 판결)


